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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합시다.

대구광역시 동구

수신 (주)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귀하 (우0615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
(삼성동))

(경유)
제목 건축물 해체 허가서 교부[신천동 77-1 외 1필지]
1. 항상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2. 귀하께서 제출하신 관내 신천동 77-1 외 1필지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

「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」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교부
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가. 철거 전에 구청 환경녹색과(☎ 662-2733)에 건축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며, 
철거 시 유해·위험 등으로 주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
따른 적절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나. 철거 중 철거펜스 및 자재적치 등 도로점용 필요 시 구청 건설과(☎662-2194)와 
협의하여 주시고, 건물 철거 중 낙하잔재물 등이 펜스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
철저한 안전 조치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.

  다. 석면 해체작업에 관하여는 사전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석면해체
작업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,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
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주택과(☎ 662- 2342)로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
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  라. 「건축법」제39조 및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제26조에 따라 
등록면허세(세무1과, ☎662-2409) 납부영수증을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
제출하여야 건축물대장 말소와 동시에 등기촉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 건축물 해체 허가서 1부(별첨)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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